
제목 : 『야간금고약관』  

 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 

『야간금고약관』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■ 시행 예정일 : 2022.03.24  

■ 개정 약관명 : 야간금고약관 

■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 

 

현      행 개    정 (안) 개정사유 

제 1 조(금고의 이용) ~ 제 4 조(분실 신고 등) (생 략) 제 1 조(금고의 이용) ~ 제 4 조(분실 신고 등) (좌 동)  

제 5 조(면책) 

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넣어 

생긴 사고 등 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생긴 사고나 은행의 

책임없는 사유로 거래처에게 생긴 손해 및 제 4 조의 분실신고나 

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

제 5 조(면책) 

거래처가 입금가방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거나 야간금고에 잘못 넣고 

은행이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 및 제 4 조의 

분실신고나 절차지연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

지지 않는다. 

 

 

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

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

-넣어->넣고 

문구수정 

-넣어 생긴 사고 

-생긴 사고나 

은행의 책임없는 

사유로 

->문구삭제 

문구추가 

제 6 조(해약) ~ 제 8 조(준용) (생 략) 제 6 조(해약) ~ 제 8 조(준용) (좌 동)  

 


